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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휘발유도 파파라치 등장할까?
환경부, 신고포상금제 도입 … 대기환경보존법 위반하면 징역 7년

0.55ℓ보다 큰 용기에 담긴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

금이 지급된다.

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

조․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.

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휘발유 제조․판매․사용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넣기

로 했다.

환경부는 8월5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% 미만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, 이

행시기 등을 곧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.

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

다.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첨가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․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

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또 가짜 휘발유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.

한편, 환경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제품의 불법 판매․사용 신고가 

접수될 것에 대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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